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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법상 강 행죄 사건

헌바 법  헌 원[2019 121 298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재  원  견 폭행 또는 박  2020. 6. 25. , 

 사람에 하여 행  한   하  징역 또는 천 만 원 10 1 500

하  벌 에 처하도  규 한 법 법   개  (1995. 12. 29. 5057

것 가 헌법에 반 지 는다는 결  고하 다) 298 . 합헌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6. 25.

헌법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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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○ 청   월경 갑  피해   껴 고  맞 는 등 강‘2015 1 ○○

 행하고 그 다 날 갑  피해   껴 고 엉   는 , ○○

등 강  행하  월경 갑  피해   껴 고 엉, 2015 11 □□

 듯  만지는 등 강  행하 다 는 강 행죄 등  어 .’

심  항 심에  징역 에 집행   고 고 상고하 다1 1 2 , .

청  ○ 상고심 계    에 하여 헌 심 청신청  하298

나  신청  상고가  각   사건 , 2019. 3. 28. 2019. 4. 2. 

헌 원심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  개  것(1995. 12. 29. 5057 ) 298○ 

하 심 상 항 라 한다 가 헌 에 는지 여 다( ‘ ’ ) .

심 상 항  [ ]

  개  것  (1995. 12. 29. 5057 )

강 행 폭행 또는  사람에 하여 행  한 는    298 ( ) 10

하  징역 또는 천 만 원 하  에 처한다1 500 .

결정주문

  개  것 는 헌 에 지 (1995. 12. 29. 5057 ) 298○ 

니한다.

이유의 요   : 심판 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 지

원칙에 반되는지 여부 소극

헌 재  

○ 헌 재 는 헌 결 과 헌2011. 9. 29. 2010 66 2017. 11. 30. 2015 300 

결 에  심 상 항  죄 주  원 과 과 지원 에 

지 니한다고 단하 는 , 그  지는 다 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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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 주  원 과   [ ]

원  폭행 또는  항거  곤란하게 한 에 행행  하는 경우 - 

뿐만 니라 폭행행  체가 행행 라고 는 경우도 강 행죄에 포

함   폭행  상  사에 하는  행사가 는 상 그 

 강  한다고 게 시함 심 상 항에  말하는 , 

폭행 또는  태  도  행  에 라 체 하고 다.

- 심 상 항  언  가진 뜻 나 취지 죄  한 규  , , 

체계 등  합하여 보  건 한 상식과 통상  감  가진 사람 라, 

 어 한 행 가 강 행죄 건에 해당하는지 합리  할  

다 또한 심 상 항  지닌 간    통상  해. 

  보   다.

과 지원 과   [ ]

 - 강 행죄는 그 죄질  나 고 피해  돌 키  어 우  가해 에 한 비

난 가능  또한 상당  다 심 상 항  개   결  보. 

하  한 것   당  고 강 행행  지  사, 

람  처 하는 것  그  같   달 에 지하는 합한 단  다.

 - 심 상 항  폭행행  체가 행행 에 해당하는 경우 지 처  상

 삼고 다 하 라도 그것  객  에게  심 나 , 

감  키게 하고 량한  도 에 하는 행  피해   

결  해하는 것   하는 상 단지  가지고 곧 , 

 달 에 필 한  는다고 할 는 없다.

 - 심 상 항   상한  비  게 하고 나 경우에 라

는 행  태 나  도 행  죄질 등에 비 어 거운 처  필, 

할  고 나 그  하한에는 한  지 니하고 어 행  , 

책 에 상 하는  고   도  하고 다 또한 심 상 항에 . 

해  사처  게 는 사람   심 상 항  통해 달 하고  

하는 공 보다 우월하다고 할 도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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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경  필  여

○ 청  심 상 항에  규 하는 폭행행  체가 행행 라고 는 ‘

경우  ’( :  하  징역10 또는 천 만 원 하   폭 1 500 ) ‘

죄  처  등에 한 특  항  규 하는 에 한 행’ 10 1

개    (2018. 10. 16. :  하  징역2 또는 만 원 하   500

개  후   , 2018. 10. 16. :  하  징역3 또는 천 만  1 500

원 하  )  별하  어 다고 주 한다 그러나 폭 죄  처  . ‘

등에 한 특  항  에 한 행  업 고 나 그 ’ 10 1 ‘ , 

 계  하여  보 감독  는 사람 과 같  특 한 지  또는 , ’

계에 는 사람  행할 것  건  하고 고 폭행 나  없었, 

라도  통하여 행하 다  그  립하므 행  주체  객체 행, , 

 단 등     죄는  별 다.

○   변경할 특별한 사  변경 나 필  다고 지 니하므

심 상 항  죄 주  원 과 과 지원 에 지 , 

니한다.  

결정의 의의

당해 사건 항 심  청  행 가 폭행행  체가 행행 라고 는 ○ 

 습 행  경우에 해당한다는  강 행죄가 립한다고 단

하 는 청  심 상 항  건  하여  해  , 

여지가 고 습  행행 만  한 경우도 강 행에 포함시  처 하, 

는 것  과 라고 주 하  헌 원심  청 하 다.

헌 재 는 과  미  차 에 걸쳐 건 한 상식과 통상  2011 2017 ‘○ 

감  가진 사람 라  어 한 행 가 강 행죄 건에 해당하는지 

합리  할  고 심 상 항  폭행행  체가 행행 라고 , 

는 경우 지 처  상  삼고 다고 하 라도 단지  가지고 곧 

 달 에 필 한  는다고 할 는 없다 는 등   심.’

상 항  죄 주  원 과 과 지원 에 다고 할  

없다고 단한  는  사건에 도  견해  그  지하 다, .



보 도  료

공무원 연  감  사건

헌마 공무원연 법  항 헌[2018 865 45 4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 월  재  원  견 퇴직연  2020 6 25 , 

 가 연  함께 받게  경우 그 연   2

 빼고 지 하도  하는  공무원연 법 법  1 (2009. 12. 31. 

 개 고 법   개  9905 , 2018. 3. 20. 15523

 것  항  퇴직연  에 한  청) 45 4 ‘ ’

 본  해하지 는다는 결  고하 다. 각[ ]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6. 25.

헌법재  공보 실



- 1 -

사건개요

청 과 청  우 는  공 원연 에  퇴직연  다. ○ 

청  우 가 사망함에 라 청  공 원연 상 연  게 

었는 공 원연 공단  청  본  퇴직연  라는   공, 

원연   항에 라 연 에   감 한  지45 4 50%

하 다. 

청   공 원연   항  본  해한다고 주 하  45 4○ 

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2018. 8. 23. .

심판대상

 공 원연   개 고(2009. 12. 31. 9905 , 2018. 3. 20. ○ 

  개   것  항  퇴직연  에 15523 ) 45 4 ‘ ’

한 하 심 상 항 라 한다  헌 에 는지 여 다( ‘ ’ ) .

심판대상조항[ ]

구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고 법(2009. 12. 31. 9905 , 2018. 3. 20. 

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15523 )

제 조 급여상호 간의 조정45 ( ) ④ 퇴 연금 또는 조기퇴 연금의 수급자가 본인

의 퇴 연금 또는 조기퇴 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

족연금액의 분의 을 빼고 급한다2 1 .

  

결정주문

 사건 심 청  각한다.

이유의 요

간다운 생  할 리  재산  해 여  극 - 

심 상 항  퇴직연   연   체 함에 어 여  ○ 

 보할 필 한  공 원연  재   운 우리 민 , , 

체  득  생 공 원 퇴직연  여 연  특 사, , , 

보  본원리 등  합  고 하여 연    감 하2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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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지 하도  한 것 므  한계  어나 청  간다운 생, 

 할 리  재산  해하 다고 볼  없다. 

평등  해 여  극 - 

공 원연 상 퇴직연  는 는 미 공 원연 라는 재원  생○ 

지원  고 므 퇴직연  지 못하는 에 비하여 갑 런 득, 

 상실에 비한 생 보  필  크지 다 욱  연   . 

원리에  는 생  여 고 공 원연  재원  한계상 여  , 

 보할 필    등  합  고 하 심 상 항  퇴직, 

연  는  그 지   달리 취 하는 것  합리  가 

다 라  심 상 항  청  평등  해하지 는다. .

결정의 의의

 사건  퇴직연  가 연  함께 게  경우 그 연  ○ 

  빼고 지 하 라도 간다운 생  할 리  재산   평등  2 1

해하지 는다고 한 결 다.



보 도  료

집행  실효사 에 하여 규 하고 는 법 항에 

한 헌 원 사건

헌마 법  헌[2019 192 63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 월  재  원  견 집행  2020 6 25 , 

실효사 에 하여 규 하고 는 법 법 (2005. 7. 29.   7623

개  것 가) 63 청  본  해하지 는다는 결  

고하 다. 각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6. 25.

헌법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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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지 원에  마 리에 한 향 죄  2016. 9. 22. ( )○ 

징역 집행   결  고 고  결  3 , 5 , 2016. 9. 30. 

었다.

청   집행 간  폭 행 등처 에 한2018. 6. 28. ○ 

공동상해 죄  징역 월  고 고 에 한 항   상고가 각 었( ) 6 , 

 결   하여 에  집행 가 실 었다, .

○ 에 청   가 청  신체   해한다는 등  주  63

하 ,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2019. 2. 19. .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  개  것 가(2005. 7. 29. 7623 ) 63

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.

심 상 항    [ ] 

  개  것    (2005. 7. 29. 7623 )

집행  실 집행  고   가 간  고      63 ( ) 

한 죄  고 상  실  고  그 결   에는 집행  

고는  는다.

결정주문

 사건 심 청  각한다.

이유의 요

심 상 항  집행 간 동  상 에게 규 합  생  하도  강〇

하고 죄  고 능동  사 복귀  도 하여 사  하고  

하는 것 러한  당하다 또한 집행 간  고  죄, . 

 실  결  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 실 고 었  본

 집행 도  하는 것  러한  달 하  한 합한 단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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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 사건 처 항  다 과 같   해   원 에 하지 는다.

   - 집행 는 징역  집행에 한 건 보  처   집행만  ․

 뿐  고   다 라  집행 간  경과하지 는 한 . 

실 사 가 생할 에는 언 든지   집행   다는  

 하는 집행 가 실 어 그것  나 에 집행 라도 것  지나, 

다고 보  어 다. 

   - 집행 간 에 지  고  죄  실  결  는 경우보다 

 한 집행  취 사  상 하  어 다는 에  원  재  통해 

집행  취  여 가 가 지도  한다 하여 심 상 항보다 청  신체

   한한다고 단 하  어 다. 

  심 상 항  개    규  지   개 하여 집행- 

간  고  한 죄  고 상  실  고  그 결   에

만 집행 가 실 도  그  한함  재 지라는 집행  실

도  에 욱 실하게 었다. 

집행 간 에도 그 간 에 실  고  도  한 죄  〇

고  질러 그  는 경우  같  그 사항  한 경우라  

집행 가 당연  실 도  하여 상 에게 집행   간에 걸쳐 규

합  생  도하고  죄 에 한 재사  사  도 하

는 공  그  다. 심 상 항에 해 집행 는  , 

미 고 었  본  뿐 본  는  가  집행 는 것  니므  

심 상 항에 해 청  신체  가 가  한 다고 보  어 운 

집행  결  고 는 사람  결  고   집행  간  , 

죄  할 경우 집행 가 실   다는    는  등  합

해 보 심 상 항  하여 한 는 청  신체  는  통, 

하여 달 하 는 공 보다 하다고 보 지 니하므 심 상 항  , 

 균  원 에도 지 는다.

〇 그러므  심 상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신체   

해하지 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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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의 의의

개   에 는 집행  고   가 행시  하고 ○ 

간 에 고 상   고   집행 가 실 는 것  규

어 었는 에 하여는 재 지  에 합하지 는다는 비  , 

었다 그런 집행 간 에 고  죄  질러 그  . , 2005. 7. 29. 

하여 실  고  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 실 는 것  

 규  개  집행  실 사 가 욱 엄격  한 었다.

신체  는○ 한 본 에 해당한다 . 그러나 집행 는 간 동  상

가 규 합  생  하도  하고 죄  고 능동  사 복귀  , 

도 하여 사  하고  하는 것 집행 간 동  실 사 가 생할 , 

에는 언 든지   집행   다는   하고 다 그런. , 

집행  간  고  죄  실  결   경우는 그  도가 

하다고 평가할  고 그  같  경우  한하여 집행 가 실 도  하, 

는 것  상  신체   한  한하는 라고 할 것 다.

○ 헌 재 는  같  사 들  고 하여 심 상 항  과 지원 에 , 

하여 청  신체  해하지 는다고 단하 다 .



보 도  료

폭 범죄  처벌 등에 한 특 법 반 공  밀집 (

장 에  행 죄  죄 결   에 한 )

신상 보 등  사건

헌마 폭 범죄  처벌 등에 한 특 법  항 헌[2019 699 42 1 ]

  [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 고 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 월  재   견 폭 범죄  처벌 2020 6 25 6:3 , 

등에 한 특 법 반 공 밀집장 에  행 죄  죄 결   ( )

 신상 보 등 상  규 한 폭 범죄  처벌 등에 한 특‘

법 법   개  것  항 본문  ’(2016. 12. 20. 14412 ) 42 1

 범죄  죄 결   에 한  해당 신상 보 ‘ 11 ’

등 상  개 보 결 과 평등  해하지 는다고 보  청

 심 청  각하 다. 각[ ]

에 하여는  항  청  개 보 결  해하여 헌법에 

반 다는 재  태 재  진 재   반 견  , , 

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6. 25.

헌법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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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경  역 에 컬 에  피해  2016. 2. 22. 15:56 9 □□ 〇〇

여  에 짝 어 에 컬  타고 라가    피해  ( , 23 )

쪽 엉  만짐  공  집하는 에  피해  강  행하여 

폭 죄  처  등에 한 특 공  집 에  행  하 다는 ‘ ’( )

 어  만 원  고 고 그 죄 결  에 라 폭300 , ‘

죄  처  등에 한 특  항에  신상 보 등 상 가 었’ 42 1

다.

청  폭 죄  처  등에 한 특  항   ‘ ’ 42 1 ‘ 11

죄  죄 결   는 신상 보 등 상 가 다  개 보 결.’ 

 등  해한다고 주 하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, 2019. 7. 3. .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폭 죄  처  등에 한 특  ‘ ’(2016. 12. 20. 

 개  것 하 개 연  하고 폭 처 라 한다14412 , ‘ ’ ) 42

 항 본    죄  죄 결   에 한 하 심1 ‘ 11 ’ ( ‘

상 항 라 한다 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’ ) . 

심 상 항  [ ]

폭 죄  처  등에 한 특   개  (2016. 12. 20. 14412

것) 

신상 보 등 상  항 같   항42 ( ) 2 1 3 · 4 , 2 ( 1① 

항 에 한 한다  지  죄  동 청  3 · 4 ), 3 15 ·「

보 에 한   가 라  죄 하 등 상 죄 라 한2 2 · ( “ ”」 

다  죄 결 나 식    또는 같    항 에 ) 49 1 4

라 공개   는 신상 보 등 상 하 등 상 라 한다 가 ( “ ” )

다 단  생략.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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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 사건 심 청  각한다.

이유의 요

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1. 

헌 재 는 헌마 결 에  심 상 항과 실질2017. 12. 28. 2016 1124 〇

 내  동 한  폭 처   (2012. 12. 18. 11556

개 고   개   것  항 , 2016. 12. 20. 14412 ) 42 1

  죄  죄 결   는 신상 보 등 상 가 다‘ 11 .’ 

 개 보 결  해하지 는다고 단하 다.

심 상 항  공 집 행죄  죄 결   들   등〇

상 가 도  함  그 리   마 하  한 것 므  신상

보 등 상 여  결 함에 어 죄 결 에 드시 재  험  

고 해  한다고 보 는 어 다 또한 재 사 는 재  험  평가 도. 

  가능  하  어 운 상 에  한 폭 죄  

 등 상 가 도  하는 것  가피한 도 다.

폭 처  원  하여  등 상 폭 죄  죄 결  고할 경   

우 등 상 에게 등 상 라는 사실과 신상 보 가  

주도  규 하고  항 신상 보 등 상  신상( 42 2 ), , 

보  내   신상 보  등 보 리 또한 에  규 하고 · ·

어 차에  신상 보 등  루어지도  하고 다.

라  공 집 행죄  죄 결    신상 보 등 상    

규 한 항  개 보 결  해하지 는다고 본 헌 재  

헌마 결   사건에 도 타당하고  변경할 사  없 므2016 1124 , , 

심 상 항  청  개 보 결  해하 다고 볼  없다.

평등권 침해 여부2. 

폭 처   항 단 는 폭 처 상   한 다 42 1

 행 통신매체  한 란행 동 청  보( 12 ), ( 13 ), ‘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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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 상 동 청 란  포 지 등  항 항  ’ · , ( 11 3 , 5 )

죄   고  는 신상 보 등 상  에 포함시키지 도  

하나  죄들  공 집 행죄 는 죄  객체 행  태 죄질 등에  , , , 

차 가 어 가 들과 달리 공 집 행죄  죄 결   들, 

 신상 보 등 상  한 에는 합리  가 므  심 상 항

 청  평등  해하 다고 볼  없다.

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 재판관 김기영( , , )

다  보 처 에 재  험  심사하고 복하는 차가 마 어 시행  

 고 하 재  험  평가하여 그 험  는 에 하여만 신, 

상 보  등 하도  하는 심사 차나 복 차  마 하는 것  특별  어 운 

라고는 볼  없 에도 심 상 항  재  험  는  별하지 , 

고 재  험  심사하는 차  지  채 등 상 죄  죄 결  , 

 든   등 상  규 하고 다 또한 공 집 행죄  . 

나 책  경미하다고 단 는 경우 지 건 등 상 가 도  하

여 행  태  특 나  경  고 하여 등 상 죄  하지 

니하 므  해   원 에 한다. 

나 가 재  험  지 는  등 상  규 함  달  

 는 재 지나 사  과 같  공  없는 재  험  , 

지 는  신상 보 리 상  하는 것  심각한 본  해 므  

 균  갖 었다고 볼 도 없다. 

라  심 상 항  청  개 보 결  해한다.

결정의 의의

헌 재 는 ○ 심 상 항과 실질  내  동 한 항  개 보

결  해하지 는다고 본  헌재 헌마( 2017. 12. 28. 2016

 그  지하 재  험  하지 는 과 평등  1124) , 

해 여 에 하여 가  단하여 심 청  각하 다. 

다만 재   견에 는   3 , 폭 처  (2016. 12. 20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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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 것  항 본   동 청 에 한 강 행14412 ) 42 1 ‘ ·

죄 에 한   사건 헌재 헌마 에  ’ ( 2019. 11. 28. 2017 399)

견  원 하여 심 상 항  개 보 결  해하여 헌 에 

다고 보 다.



보 도  료

도 사건

헌마 처  취[2019 1269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 월  재  원  견 폐지 등2020 6 25 , 

 집하는  하는 청  피해 가 가에 내  삿짐

 쇼핑백  가 간 사건에 당시  쇼핑백  쓰러  었고 근처, 

에 다  삿짐 나 사 차량  지  청   쇼핑, 

백  가 간 직후에 계 하여 근에  빈병 등  집하고 그곳에

 도보   내 거리에 는 폐지 리 장 에  쇼핑백  1

  폐지 리 장 는 에 공개  장  쇼핑백  찾, 

다니  피해 에 해 비  게 발견  청  시간  채 , 2

어  쇼핑백  피해 에게 그  돌   등에 비 어 청

에게 도  고  및 법 득 사  하  어 다고 보  피

청  청 에 하여 한 처   검찰  행

사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다는 취지  청  

심 청  용하는 결  고하 다. 용 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6. 25.

헌법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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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폐지 등  집하는  하는 사람 , ○ 경 울 2019. 3. 16. 11:07

강  에  피해 가 그곳에  가죽지갑 등  들어 는 쇼핑  가

지고 가 도하 다는 죄사실   처  고 에 청   , 

 처  신  행복  등  해하 다고 주 하  그 취  

하는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 

결정주문

피청  울 지 검찰청   사건에  2019. 6. 18. 2019 28242○ 

청 에 하여 한  처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 

것 므   취 한다. 

이유의 요

는 사실 계

○ 청  그 주거지  피해  주거지 향  동하  2019. 3. 16. 

폐지 등  집하   경 피해  주거지  맞 편 건  주차 에  피11:06

해 가 삿짐  리하   에 내  쇼핑 하  사건 쇼핑( ‘ ’

라 한다)  견하 다.

○ 청   사건 쇼핑  내  시 살펴본 경  가지고 가 , 11:07

경  사건 쇼핑  청  폐지 등  집하는 리어 에 실었고11:08 , 

후에도 계 하여 근처에 는 빈병 등  집하 다.

○ 청   사건 쇼핑  리어 에 실  채 청  폐지 등  집 리, 

하는  청  주거지  주차  에   폐지 등  집, 

상에 가 다주고 다시   돌 다.

○ 피해 는 경  사건 쇼핑  없어진 것  차리고 경2019. 3. 16. 11:23

찰에 그 사실  신고하 는 같  날 경 경찰 에 하여 집 근처에, 13:00 ‘

 청  리어 에  사건 쇼핑  실  는 것  견하 고 청  , 

 사건 쇼핑  에 어 진  고 가 갔다고 하   사건 쇼핑

 돌 주었 므  청  처  원  는다 고 진 하 다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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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에게 도  고   득 사  할  는지 극( )

 사건 쇼핑  청   견할 당시 쓰러진 채 내  가 ○ 

 쏟  나  었고 근처에 다  삿짐 나 사 차량  지  , 

청   사건 쇼핑  가 간 직후에 계 하여 근에  빈병 등  집

하고 그곳에  도보   내 거리에 는 폐지 리 에  사건 쇼핑1

   폐지 리 는 에 공개    사건 쇼핑  , 

찾 다니  피해 에 해 비  게 견  청  시간  채 , 2

어  사건 쇼핑  피해 에게 그  돌   등  합하여 보  청

에게 도  고   득 사  하  어 다.

결정의 의의

○ 도  고 란 타  건  가지고 간다는 식  미하는 것 고, 

득 사란 리  하고 타  건   과 같  그 경  

에 라  또는 처 하 는 사  말하는  사건  , 도죄가 립

하  해 필 한 주  건  도  고  득 사는 그 

질상 그  상당한  는 간 사실 또는 사실  하는 

에 하여 할 에 없다는 원  재 한 것 간 사실 또는 , 

사실 등에 비 어 청 에게 도  고   득 사  하  어

다는 피청  처  취 한 사 다, . 


